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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자료
 2021년 3월 31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지과 과 장 김동현(044-201-1731), 사무관 강순례(1735) / 제공일: 3월 31일(총 2매)

농지취득 시 영농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

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임
[매일경제 3.3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○ 농지 취득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등을 반드시
기재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을 객관적으로 심사할
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.

- 아울러, 현재 지자체 단독의 농지취득심사체계의 한계를
보완하기 위해 투기우려지역, 관외거주 신규취득자 등에 대
해서는 지역농업인, 농업인단체, 비영리 단체 등의 추천을 받
은 전문가 등으로 농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농지취득
심사의 전문성·객관성을 높일 계획입니다.

○ 3월 31일 매일경제 A30면 <‘10년 농사’ 내맘대로 써도 그만, 가짜
농부 근절대책 효과 있겠나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 

언론 보도내용

□ 정부가 비농업인의 부당한 농지취득을 막겠다며 강화된 기준을

발표했지만,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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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농지취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, “눈가리고 아웅식 경력

확인”으로농업경력에엄격한제한을두지않아 ‘고무줄규정’이될수있음

○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없더라도 투명성이나 경력이 검증되지 않은

시민단체, 지역 농업인으로 구성할 농지위원회가 허가만 하면

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□ 3.29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「부동산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」은

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를 위해 농지취득 시 제출하는 경영계획서에

영농경력, 직업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, 이를 증명할

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, 농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

지자체 단독심사 체계를 보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기존에는 영농 경력을 계산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였으나, 앞으로는
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영농경력을

산정하여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

- 영농경력은 농업인에게만 정보를 요구하는 항목으로 명확히 하여

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.

- 귀농자 등 신규농업인 등은 영농경력이 없으므로, 별도로 기재하지

않아도 되나,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.

○ 또한, 현재 지자체 단독의 농지취득심사체계의 한계를 보완

하기 위해 투기우려지역, 관외거주 신규취득자 등에 대해서는

지역농업인, 농업인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등으로 농지

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농지취득 심사의 전문성·객관성을

높일 계획입니다.


